
■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9호서식] <개정 2016. 7. 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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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와 

같이 병마개의 폐기확인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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